
포상 규정

제정 1997년 06월 13일
개정 2006년 10월 12일
개정 2015년 12월 18일
개정 2019년 08월 24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식학회(이하 “본회”라고 칭함) 정관 제4조(사업)에 의하여 각

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포상 종류 및 대상)
1. 공로상：본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을 한 자

2. 학술상：다년간 우수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부식

학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

3. 논문상：본회 회지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에 게재된 1년간의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된 논문의 저자인 정회원

4. 기술상：부식학분야에 탁월한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 혁신에 기여한 정회원

5. 세아공헌상 : 본 학회지인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에 독창성이 

확실한 비중 있는 논문을 게재하여 학회지의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된 논문의 저자인 

정회원

6. 유강발전상 : 본 학회지인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에 독창성이 

확실한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하여 학회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논문의 저자

인 정회원 (55세 이하)
7. 기타상：위의 대상은 아니지만 학회 발전 및 부식학 발전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8. 감사패：본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한 회원, 비회원 또는 단체

제 3조 (포상방법)
1. 포상은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필요한 경우 부상을 줄 수 있다.
2. 세아공헌상은 상패와 상금 10,000,000원을, 유강발전상은 상패와 상금 1,000,000원을 수여

한다.
3. 세아공헌상과 유강발전상의 상패는 통례로 학회에서 준비하지 않는다.
  
제 4조 (포상의 시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포상의 시기는 매년 정기총회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포상대상자의 추천과 선정)
1.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전회장, 이사가 그 후보자를 회장에게 추천한다

2. 포상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논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세아공헌상과 유강발전상은 예외로 하며 추전 및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세아공헌상은 전년 10월 1일부터 차년 9월 30일까지 매년 본 학회지 (CST)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인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제2조 5항을 따라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과 

한국부식방식학회가 서로 협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단, 시상은 격년으로 진행한

다.
나. 유강발전상은 전년 10월 1일부터 차년 9월 30일까지 매년 본 학회지(CST)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인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제2조 6항을 따라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수상자(2명 이하)를 선정한다.

제 6조 (포상권자)
포상은 학회장 또는 대행자가 수행한다.

부칙

1. (제정)본 규정은 1997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본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9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